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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는 상법 상 독립된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모기관의 공공정책 , 「 」

수행을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준공적 조직으로 기능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회사 설립운. ·

영의 제도적 맥락과 현황을 진단하고 법적 독립성과 공공 책무성을 분석하며 기록관리 , , 

제도화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 

문헌연구와 법제화 방향을 탐색하여 비교법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행정학과 . , , 

기록학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공공가치의 창출로 책임성을 기록을 통한 , ‘ ’ , ‘

행위의 입증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자회사 기록관리가 공공성과 책임성을 실현하는 ’ , 

실질적 수단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와 해외의 법제 비교 분석을 통해 적용 범위 . 

확대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 , 1) 「

관한 법률 의 적용 범위 확대 모기관 자회사 간 연계형 기록관리체계 구축, 2) - , 3) 」

경영평가 및 공시 연계 국가기록원 중심의 감독체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 4) . 

자회사가 모기관의 외곽조직이 아닌 공공정책 수행의 제도적 주체로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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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sector subsidiaries legally independent yet quasi-public face governance gaps — —

due to exclusions in current legislations. Records management serves as a critical 

mechanism for achieving publicness and accountability. The methodology encompasses 

a literature review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archival studie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imes, and an assessment of tensions between 

legal independence and public duties.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oposed: (1) extending 

the applicability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o subsidiaries; (2) establishing 

a linked parent subsidiary records management system; (3) linking subsidiary records –

management to management evaluation and public disclosure; and (4) strengthening 

oversight l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se measures reframe subsidiaries 

as institutional actors capable of substantively achieving publicness and accountability, 

rather than peripheral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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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년 현재 지정된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총 개이며 이들 기관은 전기 가스 철도 복지 금융 등 다양한 2025 331 , , , , , 

영역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이들 산하에서 운영되는 자회( , 2025). 

사는 지난 년간 급격히 확대되어 년 기준으로 개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이러한 확대는 문재10 2024 1,919 ( , 2025). 

인 정부 시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롯하여 그 외 각종 기능 분리 민간시장 대응, , , 

해외 자원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모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방안으로 설립된 것이 배경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 . 

이르러 공공기관 통폐합 및 재정 건전화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중복된 기능을 . 

통합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공공부문 전체의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방향성이 공식화되었다 특히, . , 

에너지 공기업 철도 공기업 등 대형 공공기관이 통합 논의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회사 또한 정책적 , , 

정비 및 구조조정의 직접 대상이 될 수 있다.

은 공공성을 단순히 공적 자원의 사용 여부가 아니라 공적 가치 의 창출 여부로 Bozeman(2007) (public values)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회사가 법적으로는 민간 기업과 유사한 형태를 띠더라도 모기관의 공공기능을 . , 

실질적으로 수행한다면 그 운영 과정과 결과는 여전히 공공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회사는 , . 

상법 상 독립적인 민간법인이더라도 공공가치 실현의 매개체로 기능하며 이러한 활동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 「 」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가 핵심적이다 는 책임성을 단순한 설명책임이 아니라 법적 조직적 . Bovens(1998) , , 

통제장치를 통한 제도적 의무로 정의하였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자회사의 공공성은 기록을 통해 제도적으로 검증. , 

될 때만 실질화될 수 있다 즉 자회사의 기록이 없으면 자회사의 책임도 존재하지 않으며 자회사 기록관리의 . , , 

부재는 모기관인 공공기관 전체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회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 「 」

어 법제적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자회사의 설립 운영 폐지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은 공공정책의 집행과 , . , ,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태라 정책의 투명성 행정의 연속성 공적 책임성 추적 , , , 

가능성 모두가 위협받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회사의 경영성과 노동자의 처우 개선 모자회사 간 갈등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해 왔으며, , · , 

자회사의 기록관리 및 행정적 책임성 확보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는 공공기관 거버넌스 . 

구조가 다층화된 현실에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를 공공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요구받는 제도적 주체로 재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 기록관리를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회사 설립 운영의 제도적 맥락과 현황을 진단하고 둘째 법적 독립성과 . , · , , 

공공 책무성을 분석하며 셋째 기록관리 제도화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 .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비교법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공공기록. 「 」 「

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국외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FOIA), (FOIA), (ATIA), 」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공공기관 관련 법제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자회사가 모기관의 외곽 조직을 넘어(PRA) . , 

공공성을 공유하고 책임성을 이행하는 제도적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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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2. 

자회사2.1 (Subsidiary)

자회사는 출자회사의 종류 중 하나이다 국제기준에서는 모기관의 지분율에 따라 출자회사를 완전자회사 자회. , 

사 관계기업 일반 출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완전자회사와 자회사를 자회사 로 통칭한다, , . “ ” .

자회사는 법률이나 회계 기준 등에 따라 세부적인 정의에 다소 차이가 있다 상법 에서는 모회사가 발행주식 . 「 」

총수의 를 초과하여 보유한 회사를 자회사로 규정하며 조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0% (§342 2), 「 」

에서는 지주회사가 해당 회사 자산 총액의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국내회사를 자회사로 50% , 

본다 시행령 조 국제회계기준 에서는 모회사가 초과 지분 보유뿐만 아니라( §3 ). (IFRS Foundation, 2025) 50% , 

핵심 경영진 임명 등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를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기획재. (

정부 에서 공시해야 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 자회사를 공공기관이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2025) ‘ 50% ,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임원임면권 등 실질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로 명시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의 자회사 개념을 , (ALIO)

준용하고자 한다.

기준 자회사 정의

상법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를 초과하여 보유한 회사 조의50% (§342 2)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가 소유한 주식 지분 포함 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이상이며 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 ) 50% , 

지배받는 국내회사 시행령 조( §3 )

국제회계기준

(IFRS)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50%① 

핵심 경영진 임명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②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공공기관이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50% ① 

공공기관이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임원임면권 등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회사30% ② 

출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회사 중 자회사가 아닌 회사: ※ 

표 자회사 정의 < 2> 

유형 모 지분율( ) 母 지배력 수준 회계처리 방법 관련 국제기준

완전자회사

(Wholly-Owned 

Subsidiary)

100%
전적인 지배 

(Full Control)

연결재무제표 작성 

(Consolidation)

IFRS 10

연결재무제표( )

자회사

종속기업( , Subsidiary)

초과50% 

미만100% ∼
실질적 지배 (Control)

연결재무제표 작성 

(Consolidation)

IFRS 10

연결재무제표( )

관계기업

(Associate)

초과20%

이하50%∼ 

유의적인 영향력 

(Significant Influence)

지분법 적용

(Equity Method)

IAS 28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투자)

일반 출자회사

재무적 투자회사( ,

Investment Company)

미만20%
지배력 없음 

(No Control)

공정가치법

또는 원가법 적용

(FVPL/FVOCI)

IFRS 9

금융상품( )

표 출자회사의 유형 기준< 1> (IF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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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2.2 (Publicness)

공공성은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의 정당성과 가치를 규정하는 핵심 개념으로 시대와 학문적 맥락에 ,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시대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는 변화해 왔다. .

전통적으로 공공성을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정 활동의 정당성으로 정의하였다 는 합리 법. Weber(1978) -

적 지배 와 관료제를 근대국가의 정당성 기반으로 보았는데 이는 공공성이 국가 권위와 (rational-legal authority) , 

합법성에 의해 보장된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역시 공공성을 공론장 개념과 결부. Habermas(1991) (Public sphere) 

시켜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정당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전통적 접근은 공공성을 , . 

국가와 시민 사이의 법적 제도적 관계로 한정하여 이해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

년 이후 신자유주의와 관리주의적 흐름의 신공공관리 시기에는 공공성1980 (New Public Management, NPM) 

을 효율성과 성과 중심으로 재해석하였다 는 민간 기법을 도입한 성과관리로 정부 조직의 성과를 . Hood(1991)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성은 고객만족 성과 효율성이라는 관리적 지표와 동일시되었다, ‘ , , ’ . 

그러나 와 는 이러한 흐름을 비판하며 정부는 단순히 조타 하는 존재가 아니Denhardt Denhardt(2000) , ‘ (steering)’

라 시민에게 봉사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공공성은 효율성만이 아니라 (serving citizens) . , 

민주성과 참여의 가치 속에서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직이론에서는 공공성을 조직의 구조적 속성과 제도적 맥락 차원에서 정의한다 과 . Bozeman

는 공공성을 조직의 소유 구조 재원 조달 방식 목표 설정 통제 체계라는 네 가지 요인으로 Bretschneider(1994) , , , 

규정하면서 조직이 정치적 제도적으로 얼마나 공적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공공성을 구분하였다 또한 신제도주의 · . 

관점에서 과 의 동형화 이론을 통해 조직이 제도적 환경 속에서 공공성을 DiMaggio Powell(1983) (isomorphism) , 

채택하고 유지함을 설명한다.

이후 네트워크 거버넌스 연구는 공공성을 다양한 행위자 간 상호작용과 집합적 문제 해결에서 창출되는 가치로 

설명하였다 최근에는 공공가치론 이 확산되면서(Klijn, 1996; Sørensen & Torfing, 2003). (Public value theory) , 

조직의 법적 형태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를 공공성의 기준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Bozeman, 2007; 

더 나아가 과 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론을 통해 공공성이 개별 조직 단위가 Moore, 1995). Provan Kenis(2008) , 

아니라 네트워크 차원에서 구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민간 법인의 형식을 갖춘 조직이라도 공공정책 수행에 . 

기여한다면 공공성을 가진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는 상법 상으로 민간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모기관의 . 「 」

자본과 정책에 종속된 공공기관 자회사와 같은 준공적 조직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국내 학계에서도 공공성을 다차원적으로 해석해 왔다 정정길 은 한국적 맥락에서 공공성을 사회적 요구. (2000)

를 충족시켜야 하는 공공기관의 능력과 의무로 정의하며 행정의 대응성과 조정 능력을 공공성의 중요한 구성요소, 

로 보았다 양성욱 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성을 본질적 가치 사회통합 권리보호 와 수단적 가치 신. (2016) ( , ) (

뢰 적법성 책임성 로 구분하였다 김대건 은 공공성을 공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으로 나누어 민주성과 , , ) . (2019) ‘ ’ ‘ ’

효율성 연대와 협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권향원 과 박치성 김명환 은 공공성을 특정, . (2020) , (2021)

한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사회적 산물로 보았으며 김성근 외 는 공정성 공론성 보편성· , (2023) , , , 

공개성 참여 합법성으로 공공성의 구성요소를 정리하였다 최근 김강산 외 는 신뢰성 적법성 정당성, , . (2025) , ( ), 

투명성 공개성 민주성 참여 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 ), ( ) , 

체계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기록학에서는 공공성을 기록의 사회적 가치와 시민의 접근권 차원에서 설명한다 는 기록을 . McKemmish(2005)

증거이자 사회적 기억으로 보며 공동체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공공재라고 정의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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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기록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며 민주주의 유지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Millar(2010) . 

기록을 단순 보존물이 아닌 참여적 역동적 공공성 실현의 장치로 설명한다 김택호 는 구술기록이 공론장 , . (2024)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고 은 연속체 관점에서 출처와 맥락, Hurley et al.(2024) (records continuum) 

을 다중행위자 참여와 연결시켜 기록관리의 과정이 곧 공공성 확보의 수단임을 주장하였다 는 , . Permana(2024)

인도네시아 행정서비스 사례를 분석하며 기록 시스템이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전략적 역할을 , 

한다고 강조하였다 은 훼손 분실된 기록 복원 과정 자체가 조직의 기억 정체성 권력의 회복과정. Haylett(2023) · , , 

이며 기록의 재구성 과정은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회복하고 공공적 신뢰를 복원하는 공공적 행위라고 설명하였다, . 

은 인공지능을 기록관리 전 과정에 적용하는 기록연속체 모델을 통해 기록관리 절차에서의 Colavizza et al.(2021) , 

혁신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기록의 정통성 증거성 투명성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 , , 

다 국제표준 또한 기록과 공공성의 연결을 제도화한다.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2019, 

은 기록경영시스템을 통해 경영 결정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였다ISO 30301) .

종합하면 공공성은 행정학에서 국가의 합법성과 시민참여 조직이론에서는 소유 재원 목표 통제구조 기록학, , , , , , 

에서는 기록을 통한 투명성과 책임성 보장이라는 다양한 층위에서 설명하였지만 공통으로 공익 실현 민주적 , ‘ , 

절차 투명성과 책임 신뢰와 적법성 사회적 협력과 연대 를 핵심 가치로 한다, , , ’ .

이러한 공공성 논의는 공공기관 자회사에도 적용된다 공공기관 자회사는 법적으로는 민간적 형식을 취하더라. 

도 모기관의 공공 정책 수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조직이론적으로 공공성의 연속체 상에 존재한다‘ ’ 

따라서 자회사의 기록은 단순한 경영자료가 아니라 공공가치 창출과 행정 (Bozeman & Bretschneider, 1994). , 

정당성을 입증하는 공적 증거로서 간주해야 한다 결국 기록관리의 체계화는 자회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도적. 

으로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다.

책임성2.3 (Accountability)

책임성은 공공기관 운영의 정당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핵심 개념으로 전통적 의미에서 현대적 다차원적 개념으, ·

로 발전해 왔다.

전통적으로 책임성은 논쟁으로부터 출발한다 는 행정인의 전문성과 내부적 Friedrich-Finer . Fredrich(1940)

책임을 강조하였고 는 외부적 통제와 제재를 통한 책임성을 주장하였다 는 책임성은 , Finer(1941) . Bovens(1998)

단순한 설명책임이 아니라 시민권과 조직윤리를 매개하는 핵심 제도적 관계라고 정의하면서 행정인의 내부통제, , 

와 공적 시스템의 외부 통제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책임성을 행위자가 포럼에 자신의 행위를 . , 

설명하고 평가와 제재를 수용하는 제도화된 관계로 정의하며 설명 정당화 제재, (Accountablilty)· (Justification)·

의 삼중 구조를 제시하였다 과 은 책임성을 단순히 책임(Sanction) (Bovens, 2007). Dubnick Frederickson(2011)

을 지는 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와 민주적 응답성을 보장하는 규범적 가치로 정의하고 복잡한 거버넌스 환경, , 

에서 책임 있는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도덕적 정당성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조직이론에서는 책임성을 지배구조와 통제 메커니즘 차원에서 이해한다 과 은 . Romzek Dubnick(1987) NASA 

챌린저호 사건을 분석하며 책임성을 관료적 법적 정치적 전문적 책임성으로 구분하였다 은 권력 , , , . Mulgan(2000)

보유자가 자신이 행사하는 권한에 대해 정당한 설명을 제공하고 평가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로 정의하며 책임성의 ,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은 책임성을 다섯 가지 유형 투명성 책임추궁 통제능. Koppell(2005) ( , , 

력 책임 대응성 으로 제안하고 책임성 개념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 , , ) , 

규정과 관리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은 책임성이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Behn(200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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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가에 따라 항상 복합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책임성의 복잡성을 네 가지 핵심 질문 결과 결정 책임 . ( , 

주체 책임 이행자 책임 실행 방식 으로 체계화하여 설명하고 책임성은 재정 공정성 성과 세 가지 주요 부문으로 , , ) , , ,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와 는 공공조직의 책임성을 . Peters Pierre(2006) Answerability, Accountability,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는 조직의 자율적 행위에 관해 설명Responsibility, Responsiveness, . Accountability

할 의무를 지는 가장 기초적인 책임성을 의미하며 는 외부 평가와 제재를 통해 실질적 책무성을 , Accountability

담보한다 는 공무원 개인의 내적 윤리에 기초한 자기통제적 책임성을 가리키며 는 . Responsibility , Responsiveness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응성을 강조한다 와 는 이러한 네 가지 . Peters Pierre(2006)

개념을 통해 현재의 책임성이 단일 차원이 아닌 복합적 다층적 구조로 진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

국내 학계에서는 책임성을 한국적 제도 맥락에서 해석해 왔다 김운태 는 책임성을 정치기관의 위임을 . (1984)

받은 행정기관 내지 행정관이 국민에 대해 지는 책임으로 정의하면서 기능적 책임 기술적 과학적 판단 과 정치적 , ( , )

책임 시민 요구 대응 간의 갈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김호섭 은 행정 책임을 합리적 책임과 도덕적 ( ) . (1991)

책임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와 의 책임성 논쟁과 연결된다 합리적 책임은 의 관료제 이론, Friedrich Finer . Weber

에 기반하여 행정책임의 근원이 외부에 있다는 개념이며 도덕적 책임은 공직자 내적 윤리와 자기통제를 중심으로 , 

하는 내적책임 개념이다 이 둘은 모두 필요하고 상충할 때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정정길 은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연결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2000) , . 

류춘호 는 책임성의 유형을 계층제 법적 전문가적 정치적 책임성으로 구분하였다 박천오와 주재현(2003) , , , . 

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다양한 관리방식과 통제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엄석진 과 (2007) . (2009)

한상일 은 법적 도덕적 대응적 책임 등 여러 차원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책임성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한승(2010) , , , 

주 는 공무원의 책임성을 설명 의무와 결과 통제의 복합 개념으로 보고 제도적 보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2013) , 

다.

기록학적 관점에서 책임성은 기록과 직결된다 은 기록을 책임성의 핵심 매개라고 보면서. Parkinson(1993) , 

행위자가 자신이 행사한 권한의 정당한 근거와 그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 기록 생성 보존하고 접근 가능하게 , ,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은 기록을 공공성과 책임성의 실체적 연결고리로 해석하면서 기록이 . Cook(2002) , 

단순히 과거의 증거가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정부가 시민에게 스스로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계약의 

매개체라고 보았다 즉 정부는 기록을 통해서만 자신의 과거 행위를 설명할 수 있으며 기록이 없으면 책임을 . , , 

입증할 수단이 소멸된다고 보면서 기록의 파괴는 권력에 의한 기억의 통제이며 이는 시민과의 사회적 계약을 , , 

파기하는 행위로 간주됨을 강조하였다 는 책임성을 정보단계 토론단계. Meijer(2003) (Information Phase), 

제재단계 의 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Discussion phase), (Sanction phase) 3 .

는 기록을 개인과 조직 활동의 증거이며 집단 기억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정의하McKemmish(2005) , 

개념 통제주체 통제방식 핵심특징 적용사례

Answerability
외부

시민 언론 등( , )
설명요구

투명성 중심,

사후적

대학,

연구소 등

Accountability
외부

감사기구 등( )

평가 제재+

가능성

위계 법적 책임, ,

성과 중점

정부부처,

공공기관

Responsibility
내부

공무원 개인( )

윤리 가치 기반, 

자율통제 

자기판단, 

내면적 규범

전문직,

고위 공직자

Responsiveness
시민,

이해관계자

협의 조정, ,

정책 네트워크

참여기반,

정책 공동형성

지방정부,

복지 현장 등

표 책임성의 네 가지 개념< 3> (Peters & Pierr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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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적 문화적 기억으로서 기록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는 기록관리가 거버넌스의 책임성을 지원하, , . Isa(2009)

는 핵심 메커니즘이므로 조직 거버넌스의 책임 메커니즘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하며 기록관리 담당자를 단순 , , 

기술직이 아닌 책임성의 관리자로 정의하였다 기록관리의 실패는 정부의 신뢰도를 손상시키고 공공 거버넌스 , . , 

전체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고 하였다.

는 기록 보존과 접근성은 공공기관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유지와 Millar(2010)

투명성 확보의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임정훈과 강규형 은 설명책임성을 가지 개념 답변의 . (2010) 4 , Answerability(

의무 조직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명책임 법적 의무에 기반한 공직자 활동 통), Accountability( ), Responsibility(

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향한 의무 로 구분하였다 정미리와 임진희 는 기억기반의 책임), Responsiveness( ) . (2016)

성을 행위의 증거기록을 생산 축적한 후 이를 활용 가능한 정보로 관리하여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 , 

였다 설문원 은 기록관리 관점에서 책임성은 업무의 증거인 업무기록을 평가 정책과 절차에 따라 선별하여 . (2018)

잘 남기는 것과 기록정보가 업무의 증거로써 사용 가능할 수 있을지 사전에 설정하여 조직 및 사회적 차원에서 

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은 기록경영.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2019, ISO 30301)

시스템이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적 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는 아카이브 책임성을 아카이브 생성자의 일반적인 활동과정에서 생성되고 유지되는 기록에 대Franks(2023)

한 제공이나 접근을 통해 지원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은 기록 연속체에서 기록 전 과정이 . Hurley et al.(2024)

책임성 확보와 직결된다고 분석하였고 는 기록 복원이 조직 책임성 회복 행위라고 설명하였다, Haylett(2023) .

따라서 기록 없는 책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록은 행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책임성의 근거이며 자회사 기록. , 

관리는 곧 공공부문 전체의 책임구조를 뒷받침한다 는 공공조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록관. Meijer(2001)

리가 필수라고 하였다 기록관리의 부재는 곧 책임의 공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 전체 책무구조를 약화시킨다. , .

공공기관 자회사의 경우 법적으로는 상법 상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하나 실질적으로는 모기관의 출자 정책, , ·「 」

지원 정책위탁에 종속되어 있다 이로 인해 책임성의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자회사의 책임성은 기록관리 제도. 「 」

화를 통해서만 구체화될 수 있으며 이는 모자회사간 책임 연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다, .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3.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경제발전과 함께 전통적으로 제공하던 사회간접자본 도로 철도 공항 댐 항만 등 과 ( , , , , )

생활필수품 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주택 등 외에도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확대( , , , ) , 

되는 추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의 역할 확장에 따라 출자기관의 수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 , 2025). . 

기관의 수는 년 개에서 년 개로 약 증가한 것에 비해 출자기관의 수는 년 개에2013 297 2024 327 10.1% , 2013 473

서 개로 약 증가하였다 출자기관 중 자회사는 년 대비 약 증가하여 개에 달한다 기1,919 305.5% . 2019 16.6% 703 (

획재정부 서재식 그림, 2025; , 2013)( 1).

정부산하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정권별로 사회상을 반영하며 지속해서 변화해 왔다 년 . 1997

경제위기 이후부터 년까지는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한 정리가 주된 방향이었다면 년 비정규직의 고용 2016 , 2017

전환 정책이 시작된 이후로는 자회사의 설립이 대두되고 자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조혁진 외 그리고 년에는 나라재정 절약을 위한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에 따라 자회( , 2020). 2025

사 또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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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이전 통제 관리의 대상3.1 (~ 1998) : ·

해방 이후 년대 말까지 우리나라는 경제기반이 거의 전무하여 일본으로부터 이양받은 귀속사업체를 공공1950 , 

기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년대 초반부터는 민간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개발을 선도하기 . 1960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년 포항제철 년 등 공기업을 적극적으로 설립하여 활용하였다 이때 당시에는 (1966 ), (1968 ) .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정부당국이 직접 사전통제하고 관리하였다.

시장 역량과 경제 규모가 커지자 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을 제정하여 사후 성과관리체계로 전환1984 , 「 」

하였다 또한 복지 환경 등 사회분야 공공서비스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사회가 정부이사 . , , . , 

및 사외이사로만 구성되는 등 실질적 자율성 부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편찬위원회( , 2008).

김대중 정부 통폐합 및 민영화로 자회사 구조개혁3.2 (1998 ~ 2002) :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구조조정 기조가 확산되면서 공공부문의 슬림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 . 

공공기관 자회사를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하여 청산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진행되었으며 김준기 년부( , 2001), 1998

터 년까지 개의 공기업과 개 자회사를 민영화하고 개의 자회사를 통폐합하였다 참여정부 국정운영백2002 8 50 , 16 (

서 편찬위원회 당시에는 경영 부실로 모회사의 경영에 부담을 주는 자회사나 모회사 없이 독자적으로 , 2008). , 

존립하기 어려운 자회사1) 가 이에 포함되었다 자회사는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 , 

정부 시기 정책 내용

김영삼 정부 이전 1998∼ 통제 관리의 대상·

김대중 정부 1998 2002∼ 통폐합 및 민영화로 자회사 구조개혁

노무현 정부 2003 2007∼ 공공기관 자회사 신설 기준 마련 및 개편

이명박 정부 2008 2012∼ 공공기관 선진화 및 효율 경영 강화

박근혜 정부 2013 2016∼ 기능 조정 경영 효율화 지속·

문재인 정부 2017 2022∼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회사 운영 문제 대응 및 개선

윤석열 정부 2023 2025∼ 혁신 및 책임경영 강화

이재명 정부 2025 ∼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

표 공공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정부 정책 경향< 4> 

297
339 340 350 350 347

327

473

1,457
1,593

1,736 1,826 1,879 1,919

603 621 632 668 704 703
300

800

1300

1800

200

300

400

500

600

700

2013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공공기관 투·출자현황 자회사현황

그림 공공기관 및 투 출자 현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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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민영화와 구조조정의 부산물에 가까웠다.

노무현 정부 공공기관 자회사 신설 기준 마련 및 개편3.3 (2003 ~ 2007) :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기조 아래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 

그 결과로 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의 법적인 기2007 ( )「 」

반이 마련되었다 감사원은 실태감사를 통해 자회사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판단 . 「

기준 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서비스의 공공성 민간시장과의 경합성 기관 간 업무 중복성 설립 목적과 , 」 △ △ △ △

실제 사업의 연계성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목적이 달성된 자회사 법적 근거가 없는 자회사 민간과 직접 경쟁하. , , 

는 자회사는 정리대상이 되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이 시행되는 등 공공기관 자회·「 」

사의 설립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 자회사는 단순 비용 절감 수준을 넘어 경영 효율화와 기능 . , 

전문화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조혁진 외( , 2020).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및 효율 경영 강화3.4 (2008 ~ 2012) :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기치로 내걸고 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을 추진하면서 ‘ , ’ , 2008 「 」

자회사 관리 강화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출자회사 개를 평가하여 개를 매각 청. · 273 130 ·

산 통폐합하였다 기획재정부 기준은 민간이 수행 가능한 분야 매각 개 설립 목적 달성 및 경영 · ( , 2009). (111 ) △ △

부실 누적 폐지 청산 개 기능 중복 흡수 통폐합 개 등이었다 또한 출자 출연 사전심사제도가 강화되어, (17 ) , (2 ) . · , △ 

자회사 신설 및 출자금 증액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되었다 더불어 모회사의 . 

경영평가에 출자회사에 관한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가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자회사는 모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 

보완하는 외곽조직으로 제도화되면서 비핵심 기능의 분리 위탁이라는 성격이 강화되었다, · .

박근혜 정부 기능 조정 경영 효율화 지속3.5 (2013 ~ 2016) : ·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와 방만경영 개선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출자심사제도 및 . 

경영평가 연계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는 공공기관 자회사에 해당하지만 공공기. (2013) ‘

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 출자회사 설립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 · . 

기타공공기관 자회사 설립절차가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이 낮음을 문제로 들었으며 임원 인사 문제 예산 회, , ·

계 집행 부적정 부실한 경영공시를 주요 운영상 문제로 제시하였다 개선 방안으로 설립 관리 정리 등 단계별 , . - -△

관리체계 확립 공공성이 강한 자회사는 공직자윤리법 을 적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지정 검토 공시 범위 △ 「 」 △

확대 및 충실화가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 , 

년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을 제정하고 년 개정하면서 공공기관 모기관 은 출자회사2014 , 2015 ( )「 」

의 관리현황과 경영성과 등을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경영성과가 부실한 경우에 개선하, 

거나 폐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1) 대표적인 예시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 한국수자원기술공단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 업무를 위해 출자하여  , 

설립된 회사였다 공공부문 내부거래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웃소싱 후 청산하는 방법으로 정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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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자회사 확대와 운영 개선 대책3.6 (2017 ~ 2022) : 

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 가이드라인 은 자회사를 정규직 전환 경로로 활용하도록 제시 관2017 (「 」

계부처 합동 하면서 이 시기에 노동 전환형 자회사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년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의 , 2017) . 2019

전수 조사 결과 자회사에서 독립성 부족 노동조건 격차 책임성 공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고용노동부, , ( , 2020). 

이에 정부는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운영 모델안 을 기반으로 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 을 · 2020「 」 「 」

발표하여 법령 및 정관 근거 명시 부실 자회사 타당성 검토 적정 자본금 출연 및 설비 이관 통합계약 △ △ △ △

및 낙찰률 개선 경영협약 및 노사공동협의회 제도화 복지기금 공동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 △ △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자회사 확대에서 운영 개선이라는 이중 기조를 보인다2020). .

윤석열 정부 운영 관리 및 제도 개선 강화3.7 (2022 ~ 2025) : 

윤석열 정부는 자회사 난립과 운영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년 생산. 2022 「

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기획재정부 에서는 출자 출연 절차 강화 주무· ( , 2022) · , 」

부처 사전검토 제도화 대규모 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이 시기는 자회사를 운영 관리 , . 

및 제도 개선 대상으로 전환한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 통폐합 기조와 구조조정 전망3.8 (2025 ~ ) : 

정부는 년 월에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국가부2025 8 . 「 」

채 증가에 대응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과 중복 업무와 불필요한 기능을 줄여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려

는 목적이 있다.

전체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으로 331 , 

진행될 구조조정에 통폐합 순위로 발전 공기업을 꼽히면서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발전자회사 구조 개편이 핵심과1

제로 부상할 예정이다 그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와 의 통합문제 금융 분야 공기업도 통폐합 검토 . SRT KTX ,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환보 대통령실에서 직접 통폐합 작업을 챙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런 ( , 2025). .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조는 결국 자회사의 구조조정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자회사는 정책 이행 중심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투자목. , ‘ ’ . 

적형과 고용전환형 자회사는 공공기관이 행정 기능의 일부를 외부 법인 형태로 분산시켜 정책의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경향을 반영한다 둘째 자회사 간 공공성의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투자목적형 채권형 자회사는 . , . · 

경영성과 중심의 민간기업형 구조를 보이는 반면 고용전환형 분업형 자회사는 정책 목표 수행을 위한 준공공 , ·

조직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자회사 전체를 일률적으로 영리법인 으로만 규정하기 어렵다 셋째 자회사의 다층적 . “ ” . ,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이들을 제도권 , 「 」 「 」

관리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법적 지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공공기록물 관리「 」 「

에 관한 법률 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국내 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리 감독의 공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 ·」

한다 더 나아가 해외 주요국의 관련 법제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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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공백4. 

자회사의 법적 위치4.1 

자회사는 상법 제 조에 따라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한다 이에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된 권리169 . 「 」 

와 의무를 형성하고 재산 및 계약상의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는 주체가 된다 대법원 또한 여러 개의 주식회사가 , . “

동일한 그룹 산하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그 계열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더라도 특별한 , 

사정이 없는 한 각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다 고 판시하였다 대한민국 대법원” ( , 2008).

이러한 법리는 실질적으로는 모기관의 자본 재정 지원 정책 위탁 경영통제에 종속되어 있는 자회사의 현실적 , , , 

구조와 상충된다 나아가 모기관이 자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회사의 행위에 .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법인격 부인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자회사의 (Piercing the corporate veil) . 

이중적인 상황이 자회사 자체로는 민간법인이지만 공공성을 수행한다는 준공적 성격을 가진 집단으로 규정하게 , , 

한다.

해외에서도 자회사는 모회사와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다 미국의 기업법 에서 모회사는 자회사. (Corporate law)

의 채무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모회사가 자회사(Thompson, 1991). , 

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지배하는 경우 자회사의 순자산이 불충분하여 모회사에 종속되는 , 

경우 자회사 내 이사회나 운영규칙 등 의사결정 체계가 없고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하는 경우 회계, , 

나 자금의 흐름이 모자회사 간 개별적으로 분리되지 않거나 지배주주 개인의 것처럼 운용되는 경우 모회사나 ,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행사하여 사기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행하고 이를 자회사를 통해 법적 책임 회피 채무 면탈 , 

등의 목적이 있을 때는 법인격을 부인하고 있다 황남석( , 2007).

유럽연합 에서도 일반적으로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체로 보고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EU) . 

의 판례에서 밝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모자회사간 책임관계에 있어서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1970) . 

법원은 경제적 동일체 이론 을 적용한다 단일 경제 실체 원칙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EU (Economic Unit Theory) . , 

사가 경제적 법적 조직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자회사가 독단적으로 시장에서 활동하지 않는 경우엔 , , 

모자회사를 하나의 경제 주체로 간주한다 특히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일 경우에 . , 100% 

자회사에 대해 모회사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추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모자회, 

사가 실제적으로 독립적인 관계임을 모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이와 같은 미국과 유럽의 접근은 법인격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이되 지배관계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그 독립성이 ,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4.2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은 년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지정과 운영 경영평( ) 2007「 」

가 경영공시 예산 및 인사관리 등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제 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 , , . 4 △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 조는 경영공시 제 조는 경영평가 제 조는 임원 , 11 , 48 , 26△ △

임면 절차를 규정하여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특히 년 개정에서는 경영공시 조항 제 조 제 항 제 호 에 자회사 출자회사 및 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 2024 ( 11 1 5 ) “ ·

역과 인력 교류현황 을 추가하여 자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모기관은 자회사 관련 정보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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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운영법 의 직접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 ‘ ·「 」

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자회사가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의무의 직접 주체는 자회사’ , , 

가 아니라 모기관이다 따라서 자회사는 모기관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공공기관운영법 상의 . , 「 」 

예산관리 인사통제 경영평가 경영공시 의무에서 벗어나 있다.△ △ △ △

그로 인해 자회사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사업 운영의 합목적성 임원 임명 과정의 투명성 확보 경영공, , , 

시 제도화 등 핵심 관리장치로부터 벗어나 있다 자회사가 사실상 모기관의 정책집행을 대행하는 외곽조직임에도 . 

불구하고 법률상 공공기관운영법 의 직접 규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기관의 관리 감독에만 의존하게 되는 , 「 」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모기관이 경영평가나 경영공시를 통해 일정 부분 자회사 운영을 공개 통제할 수는 있지만 이는 법률상 직접 , , 

규정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행정지침이나 내부 규정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자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은 법적 강제력이 아니라 기관 재량에 좌우되며 실질적 관리 감독의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 .

이러한 한계점에 정부는 고용전환형 자회사의 운영 실태를 관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의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평가는 년부터 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자회사의 고용구조 노동조건. 2019 , , 

계약의 공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적용 범위의 협소성이다 이 평가는 고용, . , . 

전환형 자회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 자회사로 확대되지 않았다 둘째 평가항목의 제한성이다 평가, . , . 

항목이 용역계약의 적정성 낙찰률 계약 단가의 공정성 노사공동협의체 설치 여부 등 계약상 갑을관계의 공정성 , , , 

이행에 편중되어 있어 자회사 운영 전반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포괄하지 못한다, .

결국 이러한 한계로 인해 정부산하 공공기관 자회사는 여전히 공공기관운영법 의 관리 감독 체계 바깥에서 ·「 」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자회사의 재무 인사 업무 수행 전반은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무성 관리망으로부터 이탈. · ·

되어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 거버넌스 체계의 단절과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

이러한 공공기관운영법 의 적용 배제는 기록관리 제도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 자, 「 」

회사가 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구분 모 기관 공공기관( ) : 母 자 회사( )子

법률 적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상법「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자회사는 ※ 

공공기관운영법 을 적용받는다.「 」

법적 지위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 )
상법 상 주식회사「 」

독립 법인격( )

예산 편성 및 집행 통제
제 조 경영공시 제 조 경영평가 등11 ( ), 48 ( ) 

법률상 규율

모기관 내부 규정 또는

위탁계약에 따른 자율 관리

경영공시 및 정보공개 제 조 경영공시 의무11 ( ) 
비적용

재량 또는 내부 규정에 따름( )

경영평가 제 조 경영평가 에 따라 평가 대상48 ( )
비적용

모기관 내부 평가( )

임원 임명 절차 제 조 임원의 임명 및 해임26 ( )
비적용

모기관의 인사 개입 가능( )

감사 및 감독 체계 감사원 및 주무부처 감사 대상
법률상 직접 감사 대상 아님

모기관 위탁감사 가능( )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장치
법률상 관리 감독 체계 구축·

제도적 규율 부재,

모기관 내부통제에 의존

표 모자회사 간 법령 적용 비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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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와 불균형4.3 「 」 

자회사의 기록관리 사각지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 의 적용 범위와 직접적으( )「 」

로 관련된다 공공기록물법 은 년에 제정되어 공공기관이 생산 접수하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1999 “ · , 「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년 전면개” . 2006

정과 년 년 년의 연속 개정을 거치면서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2011 , 2019 , 202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산하 공공기관 자회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법적 관리 범위 밖에 놓여 , ,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은 법률상 공공기록물법 의 적용을 받는다 법체계. · . 「 」

상 공공기관 지정 여부 를 기준으로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즉 실질적 공공기능 수행 여부가 아니라 “ ” . , 

형식적 법적 지위가 기록관리 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첫째 행정적 추적 가능성 의 약화이다 자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 . , ‘ ’ . 

계약 사업 집행 기록이 체계적으로 생산 보존되지 않아 사후 검증과 책임소재 파악이 어렵다 둘째 정보 접근권, · , . , ‘ ’

의 침해이다 자회사 운영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국민의 알권리 및 행정 투명성 . , 

보장 원칙과 충돌한다 셋째 거버넌스 단절의 문제이다 모기관과 자회사 간 업무 연계 기록이 단절되어 공공기. , ‘ ’ . , 

관 전체 차원의 기록 생애주기 관리가 불가능하다 결국 자회사에서 생산된 공적 기록은 행정기록의 공백을 초래하. 

며 공공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된다, .

해외 주요국은 국내의 공공기관 범위보다 훨씬 폭넓은 법적 포섭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즉 형식적 법인격이 . , 

아닌 통제 및 기능을 기준으로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는 공공기. , , , 

관의 자회사 또한 관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각국의 기록관리 관련 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미국은 에서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를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5 U.S.C. § 552)「 」

정부공사 과 정부통제법인 을 명시하고 있어(Government corporation) (Government controlled corporation)

정부가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모든 법인형 조직을 공공기관으로 간주한다 또한(§(f)(1)), . , OPEN 「

은 정부 계약하에 민간이 보관하는 기록도 그 기관의 기록으로 본다 는 조항을 통해Government Act of 2007 “ ” , 」

기록의 물리적 소유가 아닌 지배 관리권 을 기준으로 공공기록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control) (United States 

Congress, 2016).

영국은 에서 국왕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FOIA 2000 “ ( ) 100% 「 」

회사는 의 적용대상인 공적회사 로 간주 하며FOIA (publicly-owned company) (§6)” (United Kingdom, 2000), 

구분 공공기록물법 적용「 」 주요 근거 비고

국가기관 ○ 법 제 조 제 호3 1 중앙부처 헌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 법 제 조 제 호3 1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시행령 제 조 제 호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공사 지방공단· ○ 시행령 제 조 제 호3 2 지방공기업법「 」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 시행령 제 조 제 호3 3 지방출자출연법「 」

특수법인 ○ 시행령 제 조 제 호3 4
각종 특별법

민법 상법에 의한 설립 제외( , )

학교 사학법인, ○ 시행령 제 조 제 호3 5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 ,「 」 「 」

고등교육법 등 「 」

공공기관 자회사 × - -

표 공공기록물법 적용 여부 비교<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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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에 근거한 실무강령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은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은 기록관리정책을 갖추고FOIA 46 ①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제 절 보존 폐기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제 절 는 의무규정을 두고 (§7.1), (§7.2(d), 6 ) · ( 12 )② ③ 

있다 따라서 영국은 공공기관의 완전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Cabinet Office, 2021; Ministry of JUSTICE, 2009). 

정부 소유 법인은 기록관리 정책을 구비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캐나다는 제 조의 에서 모기관 뿐만 Access to Information Act, ATIA 3.01 (1) (Parent Crown corporation)「 」 

아니라 그 완전자회사 까지 법률상 정보공개 기록관리 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 (wholly-owned subsidiaries) , 

이는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Canada, 2025). .

뉴질랜드는 제 조를 통해서 공공기관 을 정부부처 준정부기Public Records Act 2005, PRA 4 (public office) , 「 」 

관 국영기업 그리고 제 조를 통해 총독이 공공조직으로 지정한 단체 로 정의하고 있다, , 5 (Order in Council) (New 

이는 법적 형식보다는 공공사무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구분이며 정부가 Zealand, 2005). , 

통제하거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 공기업 위탁법인 자회사 민관합작회사 등을 포괄한다 을 공공기록 ( , , , )

관리체계에 포함시킨다.

해외 사례를 정리하면 미국은 통제 영국은 완전출자 캐나다는 법적 포함, (control), (ownership), (legal 

뉴질랜드는 기능 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자회사 기록관리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국내의 공inclusion), (function) 「

공기록물법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자회사 기록관리 제도화 방안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 자회사는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모기관의 공공정책 , , 

수행을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준공적 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자회사의 기록관리 공백은 단순한 행정적 . 

결함이 아니라 공공성과 책임성의 체계적 단절로 이뤄진다 기록 없는 공공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이 절에서. . 

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기록관리 제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적 근거 정비 법률 적용 대상 확대5.1 :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다 현행 공공기록물법 은 공공기관을 법률에서 . ‘ ’「 」

정의하고 구체적인 범주를 시행령 제 조에서 열거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지배 출자하는 자회사와 공공서, 3 . , ‘ , ’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관련 법령 공공기록물법 FOIA FOIA 2000 ATIA PRA

자회사 개념 ×

○

Government 

controlled 

corporation

○

publicly-owned 

company

○

wholly-owned 

subsidiaries

○

Order in Council

법리 적용의

핵심 범주

공공기관

지정 여부
Control ownership legal inclusion function

자회사

기록관리 의무
× ○ ○ ○ ○

자회사 

정보공개 의무
× ○ ○ ○ ○

표 해외 국가별 공공기관 자회사 기록관리 관련 법령 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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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위수탁 수행 법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공공기능을 수행함에도 기록관리 의무가 직접 미치지 ’ ,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법적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의 지정 된 기관에서 공공서비 , “ ”

스를 수행 하는 기준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전액 출자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위탁 대“ ” . , ·

행하는 자회사 역시 기록관리 의무 주체로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개정은 형식적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공공서비, 

스 수행을 위탁한 자회사까지 기록관리 의무 주체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체계 구축 모기관 자회사 연계형 기록관리 구조5.2 : -

법률 적용 범위의 보완과 병행하여 안정적인 기록관리 정책의 정착을 위해 국가기록원 주관으로 모기관 자회, ‘ -

사 연계형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체계는 다음 표 와 같이 정책적 통합 시스템 연계 ’ . < 9> , ① ② 

평가 및 피드백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③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 에 따라 기록관리의 표준 제 개정과 이행지원을 총괄하므로 본 체계를 설계· , -「 」

고시 교육 확산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법령 적용 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기록관리 표준의 제 개정을 추진하고- - . · , 

이행 지원하도록 총괄하며 시스템 기능 표준 등을 통해 상호운용성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연계형 구조의 핵심은 자회사에 별도의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도록 강제하기보다 모기관의 정책, , 

시스템 평가 체계 등의 표준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 평가가 표준기반으로 일관되게 관리되, , , , 

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과 책임배분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2019, ISO 30301) , 

성과평가를 기록경영시스템에 내재화할 것을 요구하므로 모기관의 최고경영자 와 기록관리책임자, (CEO) (CRO)

의 공동책임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다 이때 평가지표는 경영실적 평가와 연계하여 자회사 기록관리 성과가 모기관. 

의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에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는 별도의 기록관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되므로 제외한다,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다음 각 호를 신설한다3 1 .「 」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총액의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 자회사 50% (「 」

포함)

◯ 법 제 조제 호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조례 계약 고시에 의하여 2 1 , ( , , 

지정된 경우를 포함)

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비 안< 8> ( )「 」 

단계 내용 담당주체

단계[1 ]

정책적 통합
모기관의 기록관리 기본계획에 자회사 포함 모기관 국가기록원, 

단계[2 ]

시스템 연계

자회사 기록관리시스템을

모기관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
자회사 모기관, 

단계[3 ]

평가 및 피드백

자회사 기록관리 실태를

모기관 경영평가 및 공시 지표에 반영
기획재정부 국가기록원, 

표 모기관 자회사 연계형 기록관리 구조<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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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평가 체계 경영평가 및 기록관리 성과 통합5.3 · : 

자회사 기록관리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려면 모기관이 자회사의 기록물관리에 꾸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 

감독 평가 체계도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운영법 제 조 경영공시 에서 자회사 출자회사 재출자회사와의 · . , 13 ( ) , , 「 」 

거래 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규정하며 공시 항목에 경영실적 평가 제 조 도 포함시킨다 따라서 , ( 48 ) . 

모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 자회사 기록관리 성과 항목을 신설하면 그 결과가 곧바로 경영공시로 연결되어 대외 “ ” , 

투명성이 확보된다.

이 평가 지표는 모기관의 공시 수준과 연계되어 자회사 기록관리의 책임성을 가시화하고 국민이 직접 공시정보, 

를 통해 자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 기술 인프라 국가기록원 중심의 감독체계 강화5.4 , : 

국가기록원은 현재 공공기록물법 상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기록관리 정책 수립 및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 」 

있으므로 국가기록원이 자회사 기록관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 .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자회사 기록관리의 제도화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공공성 책임성 거버넌스의 연속성을 실현, , , 

하기 위한 핵심 정책 과제이다 특히 공공기록물법 의 적용대상 확대와 국가기록원 중심의 감독체계 강화는 . 「 」

자회사를 공공기관 관리체계 내로 편입시키는 실질적 수단이 된다 자회사 기록관리 제도화는 궁극적으로 공공기. 

관의 신뢰성과 행정 투명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기록을 통한 책임사회 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 .

경영평가 항목 신설 안[ ( )]

자회사 기록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수준- 

주요 의사결정 및 계약 관련 기록의 보존 공개율- , 

기록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실적- 

표 경영평가 항목 신설 안< 10> ( )

공공기관 자회사 기록관리 지원센터[ ]

자회사별 기록관리 지침 표준안 시스템 연동 기술가이드 제공- , 

모기관 자회사 간 기록관리 표준 프로세스 운영- -

기록관리전문요원 자회사 배치 의무화[ ]

일정 규모 자회사는 자체 기록관리 담당자 지정- 

모기관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정기적으로 자회사 관리 점검 수행- 

기록관리 실태조사 주기화[ ]

국가기록원 주관 년 주기 공공기관 자회사 기록관리 실태조사 시행- 3 ‘ ’ 

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자료로 연계- 

표 감독체계강화 방안 안<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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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6. 

이 연구는 문헌기반의 이론적 탐색을 통해 공공기관 자회사를 법적 조직적 행정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 , ,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록관리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회사는 상법 상 독립된 법인으로 . 「 」

분류되지만 다수는 모기관의 정책 수행을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준공적 조직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현행 , ‘ ( ) ’ . 準公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은 제 조 제 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에만 직접 적용되므로 자회사는 ‘ 4 ~ 6 · ’ , 「 」

별도 지정이 없는 한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 등 핵심 관리장치의 범주 바깥에 놓인다 이로 인해 모 자 간 통합적 . -

거버넌스가 약화되고 기록관리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초래한다.

이 공백은 단순한 행정관리의 미비나 정보 축적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책임성 연속성이 단절, , 

되는 문제이다 이 연구는 자회사의 기록을 공공정책 집행의 과정 결과를 증명하는 공적 증거로 규정하고 기록관. · , 

리 제도화를 공공부문 거버넌스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경영공시 항목에 자회사 출자회사 재출자회. , “ , , 

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이 포함되었으나 적용 주체가 여전히 공공기관에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남아)” , ‘ ’

있다 따라서 해외 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하여 공공기능 중심 포함 원리와 완전출자형 자회사 규율 체계를 한국의 . 

제도 개선에 참고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록물법 의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 , . 「 」

이상 출자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위탁한 자회사를 기록관리 의무 주체로 명심함으로써 형식적 공공기관 지정 50%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공공기능 수행 기관을 법체계 안으로 포섭해야 한다 둘째 모기관 자회사 연계형 기록관. , -

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모기관의 기록관리 기본계획에 자회사를 포함하고 모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자회사. , 

의 기록관리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기록의 일관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경영평가 및 공시제도와. , 

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경영평가 지표에 자회사 기록관리 항목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시함으로써 . , 

자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국가기록원 감독 권한 확대 및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국가기록. , . 

원 내 공공기관 자회사 기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표준 지침 제공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 ’ , , 

수행해야 한다.

이론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자회사를 공공성의 연속체 위에서 재해석하였다 공공성은 · . , ‘ ’ . 

자원 소유 형태가 아니라 공공가치 창출 정도로 판단해야 하며 자회사 기록은 공공가치 창출 (Bozeman, 2007), 

과정의 핵심 증거이다 둘째 기록관리 관점에서 자회사는 책임성의 확장 단위이다 의사결정 행위의 문서화 없이. , . , 

는 설명책임을 실현할 수 없고 기록 부재는 모기관 전체 책임체계를 약화시킨다 셋째 공공성 책임성 기록관리, . , - -

의 삼중 관계를 통합 프레임으로 제시함으로써 법 제도 설계와 관리실무를 연결하였다, , .

연구 한계와 후속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법제 제도 분석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자회사 유형별 . , , , 

실태 및 조직문화 요인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 둘째 모 자 간 기록관리시스템 연계 시 전자기록의 진본성. , - , , 

무결성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적용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비교 대상을 유럽 아시아로 확장한 , . , , 

국제 비교연구를 통해 다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 공공기관 자회사의 기록관리 제도화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개선이 아니라 공공부문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 과제이다 기록은 공공성의 증거이자 책임성의 실현 수단이며 정책과 행정. , , 

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인프라이다 따라서 자회사 기록관리 법제화는 공공기관 자회사가 단순한 민간 조직. 

이 아니라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주체로서 기능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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